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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코로나19방역체계와 방역시민권의 동학
: 이태원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한국이민학회 2020년 연례 학술대회

“코로나19 위기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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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태원클럽 집단감염과 K-방역

한국이민학회 2020년 연례 학술대회

이태원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첫 일주일

1. 이태원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과 K-방역

정부/방역당국 언론 시민사회

‘20.05.07 - 용인 66번확진자발생.이태원클럽 5개업소
방문.시는성별/나이/주소지공개.
- 인천시,전수조사를이유로성소수자단체
연락처요구
- 중앙방역대책본부,정례브리핑에서감염병
보도준칙준수요청

- 국민일보, “[단독]이태원게이클럽에코로나19
확진다다녀갔다”보도.한국경제,머니S,뉴스1
등 ‘게이클럽’용어사용하며보도.

- ‘게이클럽’,네이버급상승검색어등장.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친구사이등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국민일보등 ‘혐오선동’
보도행태비판.
- 다수의온오프라인퀴어혐오사례보고.

‘20.05.08 - 클럽등유흥업소한달간행정명령시행

‘20.05.09 - 용인66번확진자관련 1,500여명유선출입여부
및동선확인
- 박원순시장,서울시내모든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발표

- 강남 ‘블랙수면방’보도등장. ‘찜방’과게이
커뮤니티의성적공간을연결짓고업소명과행태
등을자세히서술하는기사다수.

- (날짜미상)뉴스에서보도된클럽들을중심으로
계란투척,락카칠등테러 발생.

‘20.05.10 - 용인시확진자관련,지자체별유흥시설
합동점검실시.

‘20.05.11 - 서울시,코로나19 이태원클럽집단감염관련
익명검사도불사.
- 서울시와인권단체면담,이태원방문자검진시
HIV 특정질문시정지침.

‘20.05.12 - 이태원클럽집단감염 102명(5.12 0시)
- 서울시,이태원클럽기지국접속자 10,905명,
카드이용자 494명명단확보.검사및자가격리
통보.

-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결성.
- “게이클럽을게이클럽이라고진실을보도하게
해달라”는청와대국민청원 3만명돌파

‘20.05.13 - 이태원클럽/주점 9곳방문자전수조사,
신용카드내역조회,기지국접속자파악.

- 인천학원강사이태원클럽방문후확진판정.
‘거짓말’에초점맞춘보도이어짐.
- 이태원검사자와 HIV 감염인을연결짓는보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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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1. 이태원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과 K-방역

검사·확진

역학·추적
격리·치료

2. 연구목적과 질문

한국이민학회 2020년 연례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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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과 질문

2. 연구목적과 질문

+ +
방역시민권

퀴어-시민의 경험정부와 언론의 대응
주체로서의시민,

주체가될수없는시민

3. 연구방법 및 계획

한국이민학회 2020년 연례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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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계획

3. 연구방법 및 계획

심층면접 면접대상 기타사항

지역
-전주,이태원

-그외온오프라인접촉

사전인터뷰
3. 연구방법 및 계획

거주지역의 차이

면접정보
-대면심층인터뷰

-사전인터뷰성격,문항구성관련

10



사전인터뷰
3. 연구방법 및 계획

적극적인사회적거리두기참여,그러나

면접자특성
- 20대후반,전주거주

-팬로맨틱팬섹슈얼에이젠더

사전인터뷰
3. 연구방법 및 계획

피로감과무력감

보완사항
-문항추가:코로나이후관계변화

-질문방향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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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론적 고민

한국이민학회 2020년 연례 학술대회

방역시민권

4. 이론적 고민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국민의권리와의무(제6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신고의무자(제12조) 역학조사(제18조) 감염병에관한강제처분(제42조)

12



방역시민권

4. 이론적 고민

(Schachar, Bauböck, Bloemaraad and Vink 2017: 5)

역학·추적

격리·치료

정치적
구성원

정체성

의무

공동선
을위한
책무

시민적
덕성

법적지위

소속감

권리

정치·사회적

평등담론

참여적

실천

방역시민권

4. 이론적 고민

역학·추적

법적지위

소속감

권리

정치·사회적

평등담론

참여적

실천

정치적
구성원

정체성 젠더 정체성

의무

공동선
을위한
책무

권리

정치·사회적

평등담론

법적지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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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고재훈, 한준형

코로나 시대에 소수집단 차별이 어
떻게 나타나는가? :
A시 신천지 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2  본론
3  한계 및 방향
4  참고문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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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천지 – 코로나 19 사건 타임라인

2020.2.18
• 31번 환자 ‘슈퍼 전파‘… 이틀 동안 천 여명 예배 참석 / YTN

2020.2.23
• 이재명 “경기도 353개 신천지 관리 모든 시설 14일간 강제폐쇄, 집회금지“(풀영상) / SBS
• 코로나 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입장발표(1차)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유튜브

2020.3.2
• 박원순, 신천지 이만희 살인죄로 고발. / 조선일보
• 코로나 19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무릎 꿇고 엎드려 대국민 사과 / BBC

2020.3.26
• 박원순 “신천지교는 반사회적단체…법인설립 허가 취소“ / YTN

2020.7.31
• 신천지 이만희 구속…”추가 증거인멸 우려“ 2020.8.1 / 뉴스투데이, MBC

2020.9.3
•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2020.11.12
• 법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보석 신청 허가…전자장치 부착 조건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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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배경

서론

• 코로나 19 확산 주역으로 2.18일 31번 확진자가 언론에서 부각되면서, 개신교 주류 교단, 언론사, 지자체까지 ‘이단

프레임‘, ‘감염원‘, 거짓말 집단’ 등 공세. 온국민의 분노가 집중

• 코로나 이전 기독교 내부 이단 논쟁에 무관심 했던 사람들 조차도 관심을 갖게 되고, 감염원으로 찍힌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폭력이 나타나기도 함.

• 신천지에서는 대구교회 명단 제공 후 강제 휴직, 차별, 모욕, 퇴직 압박 등의 사회적 압력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함.

• 이들 피해에 주목하는 언론, 분위기는 없었고, 오히려 교단 내부 비리, 총회장의 사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등 코로나

19 책임을 지울만한 희생양을 찾는 듯한 것처럼 보이기도 함.

• 추가로 기존 기독교 장 내에 존재한 갈등(Interreligion Conflict) (ex 이단 논쟁)은 신천지의 책임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음.

• if 순복음 교회가 감염원으로 처음 지목되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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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목적

서론

•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신천지 구성원들의 시민권 재확인의 과정(빼았겼거나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과 시민권 의미의 재구성(국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시민권과 종교인으로서 갖는 것 간의 갈등) 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사회학적 면에서 부족한 면에서 시작하게 되었음.

• 또한 소수 교단 구성원이 코로나 시국에 집단적 인식적 폭력에 노출되는 과정에 대한 반성적 재고가 필요

• 그래서 현재 신천지에 다니는 자 (정체성을 두고 있는 자), 신천지에서 나온 자(탈퇴자), 추가적으로 일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 방법을 사용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들이 느끼는 경계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코로나로 인한 방역

소외감, 나아가 방역 시민권(본인의 권리 측면), 본인의(종교의) 공공성 의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시

민권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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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질문

본론

•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공공성과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 중 어느 가치를 우선하는가?

• 종교 장 내 기존 권력 관계가 A지역의 신천지 차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어떻게 코로나 19가 소수집단(신천지) 차별을 만들어 내는가?

1-1  연구 참여자 특성

• 연구참여자 B, C : 신천지 교단 구성원. 50대 여성. 신천지 10년 이상.

• 연구참여자 D : 신천지 교단 탈회자. 30대 여성. 신천지 약 7년. 탈회 후 7년. 의료인.



02

2  진행상황

본론

• 명단 누락 제공, 동선 거짓말 등 신천지가 방역을 방해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에 대한 입장

– 내부자 :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님. 확진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 이입

– 탈회자 : 기본적인 불신. 자업자득

– “31번 확진자 그 분도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생각해요. 근데 간 곳마다 뉴스거리가 되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

로웠을거에요. 그리고 오래 입웠했었는데, 심적, 마음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거에요.”

– “신천지의 모든 일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네요. 신천지에선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배웠고 명단 제공

축소나 은폐 같은 것은 속이고자 한 것은 아니고 당황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 떄는 심각한 줄 몰랐고… 제 생각

에는 그냥 오픈하지 그런 생각… 위에서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거지 않나 싶어요…”

– “원래 여기는 거짓말을 일삼고… 자기 동선도 숨기고 거짓으로 계속 그랬었잖아요…방역 혜택 같은 거 못 받는 거

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못 받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몇 번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숨기고. 계속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하고…”

02

2  진행상황

본론

• 정부 방역(공공성)과 개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입장

‒ 내부자 : 언론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감사와 실망 병존

– 탈회자 : 정부 방역이 우선되어야 하고, 따라야 하지만, 부당한 상황도 존재함에 혼란.

– “…pd수첩 저는 그때부터 언론을 안 믿어요.”

– “코로나 방역에서 선진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죠… 대한민국에 대한 희맹이 생기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방역하

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함이 있죠.”

– “근데 신천지에 씌운건 아쉽고, 반대파들 말만 듣고 신천지에 씌운 건 아쉽죠.”

– “저도 종교를 믿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부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 종교인이라고하면 더 모범이되지는 못 할 망정…”

– “저희 병원에 신천지 다니는 사람 신고까지 하라고 할 정도로, 진짜 솔직히 내가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 “그쵸 부당하죠. 저희 병원에서도 심지어 계속 말 안하니까 퇴사도 시킨다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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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상황

본론

• 요약

 내부자 (연구참여자 B, C)

• 내부집단 결속효과, 외부자에게 본인 내적 감정, 서사를 드러내려 하지 않음. 공식 입장만을 전달. 31번 확진자에 대

한 개인적 몰입. 완고한 정체성. 정부에 대한 실망도 있지만 정부 방역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언론에 대한 불신

 탈회자 (연구참여자 D)

• 신천지에 대한 전반적 불신. 반대의 정체성. 공공성을 위해 방역이 개인 종교의 자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 한

편으론 국가 시스템의 과한 작용에 대한 우려도 병존.

상황분석 (situational analysis)

• Clarke (2005) 이 근거이론방법의 발전을 위한 분석의 일환으로 처음 소개한 상황
분석은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Foucault (1965, 1975)의 담론 , 그리고
Haraway (1991) 의 상황적 지식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Strauss 와 Corbin (1990)
의 매트릭스 모형과 같은 도식화를 확장한 형태라 말할 수 있다 (Clarke, 2009).

• 이 분석은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 현상 내 산재된 상황들에 보다 더 깊이 있게 접근
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분석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 상황분석은 연구 설계 초기에서부터 연구 중반 추가 자료 수집에 대한 결정을 할
때 , 또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방대해지는 자료를 다루면서 연구자의 머릿속에 떠오
르는 상황 속 구성 요소들을 정리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즉 , 주요 분석의 결과로서 얻어진 코드에 연구자가 더욱 익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 자료수집 경험을 반추하며 분석 메모를 쓸 때도 상황분석이
부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상황분석 (situational analysis)

• 상황분석은 Clarke(2005) 이 제시하는 세 가지 방식의 지도그리
기 (mapping) 의 과정에 근거하여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 상황적 지도(Situational maps)

• 사회적 세계/무대 지도(Social worlds/arena maps)

• 위치적 지도(Positional maps)



• A 지역에서의 교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이전부터 있었던 시위 등으로 인해 신천지에 대한 반감이

있는 상태

A 지역의 반-신천지 정동

상황적 지도(Situational maps)
INDIVIDUAL HUMAN ELEMENTS/ACTORS NONHUMAN ELEMENTS ACTORS/ACTANTS

원장
병원직원(원무과)
내방환자(신천지)
병원직원(연구참여자, 전-신천지)

의료 정보 시스템

COLLECTIVE HUMAN ELEMENTS/ACTORS IMPLICATED/SILENT ACTORS/ACTANTS

병원직원들 병원직원(타 소수 교단)

DISCURSIVE CONSTRUCTIONS OF INDIVIDUAL AND/OR COLLECTIVE 
HUMAN ACTORS

DISCURSIVE CONSTRUCTIONS OF NONHUMAN ACTANTS

신천지
A시 당국

신천지에 대한 적대적 인식
일부 때문에 피해(영업 등)입는다는 생각
(비윤리성에 대한 인식)

POLITICAL/ECONOMIC ELEMENTS SOCIOCULTURAL/SYMBOLIC ELEMENTS

종교 장 내 갈등: 기성교단-소수교단
종교 장 내 갈등: 소수교단-소수교단

A시의 활발한 신천지 및 각 교단들의 활동
A시의 반종교적 정동

TEMPORAL ELEMENTS SPATIAL ELEMENTS

내방 환자의 신원이 시스템에서 신천지로 표시됨.
모든 직원에 대한 시스템 조회.
타 소수 교단 직원의 신원이 밝혀짐. 퇴사.
시스템에서 신원정보 차단.

병원

MAJOR ISSUES/THEMES RELATED DISCOURSES

환자 거부
원장의 직원 신원 조회와 직원들의 동조
연루 가능성에 대한 공포

방역
반-종교, 반-이단, 반-신천지



연구참여자

직원들

원장

퇴사자

내방환자

동조 불안

동조
통제

거부 / 항의

사회적 세계/무대 지도(Social worlds/arena maps)

감정이입

조회
시스템

위치적 지도(Positional maps)

+
 +

 +

문
제
인
식

-
-

-

- - - 행동 + + +

시 당국

직원들

연구참여자

내방환자

퇴사자

원장



분석 방법으로서 상황분석의 장점

• 상황은 항상 개인에게 있어서 내면의 자아와의 갈등은 물론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 얽힌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근거이론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이야기들 속 의미들을 분
석적으로 정의해나가는 과정.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상황분석의 세 단계 지도 그리기의 방법론적 장점을 우선 살펴보면 ,

• 첫째 , 지도 그리기는 연구 현상에 연루된 모든 정보들을 구체화하고 시각적으로 정리 , 배열함으로써
분석단위로서의 다양한 상황과 그 상황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요소를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둘째 ,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 참여자 개인의 미시 사회적 (micro-social) 수준에서부터 동료 등 중간 사
회적 (meso-social) 수준 ,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 차원의 거시 사회적 (macro-social) 수준의 관점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상황 지도 내 거시 사회적 차원으로의 접근
은 한국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도시의 정치적, 문화적 요인이 상황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이끌었던 점에서 유용했다.

• 셋째 , 관련된 잠재적 요인 , 사건 , 또는 관계가 포괄적으로 파악됨으로써 연구 진행의 초반기에서부
터 이론적 자료수집 (theoretical sampling) 에 따른 적절한 참여자를 추가 선정하거나 질문 수정에 이
르기까지 유용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리가 가능했다.

• 넷째 , 향후 자료를 통합하여 재분석하는 근거이론 방법론 전략의 골자인 지속적 비교 방법 적용에 있
어서 반복 , 수정되는 지도 그리기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흐름에 따라 진행하고 , 또 효율을 꾀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03 한계 및 방향

• 지금까지의 한계

• 기존 연구 검토 부족

• 경계적 정체성 가진 이 섭외의 어려움

• 추가적인 연구방향

① 탈퇴 연차별, 맡았던 위치, 성별, 나이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인식 차이 확인 필요

② 2번째 인터뷰에서 나왔던 “중심 문제 상황”에 대한 이론의 적용 모색

• 숨바꼭질 게임(hide and seek, Rubina, 2011), 도망치는 사람이 정체성을 숨겨야 하고 그 와중에 죄의

식을 느끼는 행태 등

• 푸코, 아렌트, 아감벤 등

③ A 지역의 지역적 구조와의 연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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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의사회심리적통합수준과
결정요인: 서울시서대문구사례연구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2020년 한국이민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20.11.25~26. 

이민자의 거주국 편입에 관한
관점의 변화

1. 동화론(Assimilation)

2.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3.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4. 이민자 통합(Migrant integration)

2

90



이민자통합의현실적유용성

• 한국은 다문화주의를 실천하기에 아직은 척박한
토양

• 다문화, 다문화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상호문화주의는 아직 사상과 담론에 머물고 불평등,
차별과 같은 실제 문제 해결에 취약

• 이민자 통합은 현재 이민자가 당면한 실제 문제를
해결해서 이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주국 사회로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합을 촉진

3

• 2004년 15개 국가 조사 -> 2012년 한국포함 37개국 조사 ->
2014년 한국 포함 38개국 조사 -> 2019년 52개국 조사

• 공식적으로 수집, 확인할 수 있는 문서(법령, 정책, 출판물
등)를 토대로 개별 국가의 이민자 통합 수준 판단

• 8개 정책 영역- 각 영역당 4개의 하위 차원 - 각 차원당
3~7개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이민자통합지수 산출

• 국가 간 횡단 비교 및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시계열적 비교
가능

이민자통합정책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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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통합의 8가지 영역

1. 노동시장 이동(Labor market mobility)

2. 가족 재결합(Family reunion)

3. 교육(Education)

4. 정치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5. 건강(Health)

6. 장기 거주(Long term residence)

7. 국적 취득(Access to nationality)

8. 반차별(Anti-discrimination)

5

South Korea

Japan

국가별 MIPEX 총점,
2010-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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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MIPEX V 점수(5개국)

Indicator Year
Value

Korea Czechia Norway Japan Latvia

Overall Score 
(w/o Health)

2014 60 46 71 43 36

2019 59 48 69 44 38

Overall Score 
(w/ Health)

2014 58 47 72 46 34

2019 56 50 69 47 37

※ Based on the Results as of Oct. 25th 2020 at MIPEX 2020 (https://www.mipex.eu/) 

출처: 윤광일. “MIPEX and Korea: Change and Assessment.” <동아시아의이민자통합> 국
제학술회의발표문. 고려대학교. 2020.10.30~31.

한국의 2019 MIPEX 영역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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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통합정책지수의한계

1. 소속감과 유대 관계와 같은 사회심리적인
영역이 제외됨

2. 이민자 신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음

3. 관련 법과 정책의 존재 여부만으로 생활
속에서의 이민자 통합의 실제 수준을
측정하기 어려움

9

Ager와 Strang의
이민자통합 모델

• 영국에서 난민의 사회통합을 연구하면서
통합의 토대, 촉진요소, 사회적 관계, 지
표와 수단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안

• 이민자통합 조건들의 단계적, 위계적 연
계성에 주목

• 법과 제도의 정비가 아닌 실제 이민자의
통합 수준을 조사

10

94



Ager와 Strang의
이민자통합 모델

출처: Ager and Strang(2008: 170)

11

Ager and Strang 모델의 한계

1. 가치통합은 통합의 중요한 차원(소속감,
신뢰감)인데 모델에 포함되지 않음

2. 통합은 상호적인 과정이지 일방적인 동화가
아님. 문화다양성과 이민자의 문화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나 모델에는 포함되지
않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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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가치통합

• 가치통합에는 소속감과 연대감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과 다문화 수용성이 포함될

수 있음

• 이러한 지수를 사용하면 한 사회에서 이민자가

가치적으로 어느 정도 선주민과 통합되어

있는지, 문화 다양성이 실현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됨

13

수정이민자통합모델

14

출처: 윤인진의 2019년 논문(“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문화와정치』 6(1): 61-92)에서 제시된그림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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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이민자의 체계통합과 가치통합의 두 가지 차원 중
가치통합에 해당하는 소속감의 수준과 양태를 측정

• 서울시 서대문구의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한국사회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통해서 한국의 이민자의 소속감을 측정

•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을 규명

• 연구결과에 근거한 정책 제언

자료

 원자료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체류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문조사회사(엠브레인)가
일대일 면접을 해서 수집

 응답자는 총 418명으로 외국인근로자(12.4%), 
결혼이민자(12.9%), 유학생(28.9%), 
외국국적동포(12.2%), 기타(33.5%)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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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특성
• 성별: 총 418명으로 남성 158명(37.8%), 여성 260명(62.2%)

• 연령: 20대 45.2%, 30대 21.1%, 40대 18.4%, 50대 12%, 60대 이상 3.3%

• 비자유형: 외국인근로자 12.4%, 결혼이민자 12.9%, 유학생 28.9%,
외국국적동포 12.2%, 기타 33.5%

• 출신국: 중국 37.6%, 대만 10%, 미주/유럽/오세아니아 국가 등
21.1%

• 서대문구 거주기간: 3년 미만 49%, 3~5년 미만 24.4%, 5~10년
미만 14.8%, 10년 이상 11.7%

• 혼인상태: 미혼 52.2%, 기혼(사실혼 포함) 44%, 사별/이혼 3.8%

• 월평균 개인소득: 300만원 미만 88%, 300~500만원 미만 8.6%,
500~700만원 미만 1.7%, 700만원 이상 1.7%

• 인지 사회계층: 하층 49.9%, 중산층 23%, 상층 27.3%

• 정치 성향: 진보 30.9%, 중도 46.4%, 보수 22.7%

분석에사용된변수

• 종속변수 = 소속감(서대문구 주민 소속감 +
한국사회 구성원 소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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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주민소속감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강하게
느낀다

매우 강하게
느낀다

[5점 평균]

전체 418 1.9 22.0 58.1 16.0 1.9 2.94

성별
남성 158 2.5 20.3 57.6 17.7 1.9 2.96

여성 260 1.5 23.1 58.5 15.0 1.9 2.93

연령

20-30대 277 2.5 22.4 61.4 13.0 0.7 2.87

40-50대 127 0.8 21.3 53.5 21.3 3.1 3.05

60대 이상 14 0.0 21.4 35.7 28.6 14.3 3.36

서대문구
거주기간

3년 미만 205 3.4 26.8 59.5 9.3 1.0 2.78

3년~5년 미만 102 0.0 19.6 64.7 15.7 0.0 2.96

5년~10년 미만 62 0.0 19.4 59.7 21.0 0.0 3.02

10년 이상 49 2.0 10.2 36.7 38.8 12.2 3.49

비자유형

외국인근로자 52 0.0 30.8 65.4 3.8 0.0 2.73

결혼이민자 54 0.0 7.4 57.4 33.3 1.9 3.30

유학생 121 4.1 24.0 58.7 11.6 1.7 2.83

외국국적동포 51 0.0 27.5 56.9 15.7 0.0 2.88

기타 140 2.1 20.7 55.7 17.9 3.6 3.00

출신국

중국 157 0.6 26.8 54.8 17.2 0.6 2.90

대만 42 2.4 4.8 52.4 26.2 14.3 3.45

미주/유럽/
오세아니아 88 3.4 23.9 59.1 13.6 0.0 2.83

기타 131 2.3 20.6 63.4 13.0 0.8 2.89

서대문구주민소속감
• 소속감의 정도는 5점 척도에서 2.94점으로 중간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 비율로 살펴보면 느끼지 않는다 23.9%, 그저 그렇다 58.1%,
느낀다 17.9%로 소속감을 갖지 않는 비율이 갖는 비율보다
높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고(남성 2.96, 여성 2.93),
연령이 높을수록 소속감이 강함

• 서대문구 거주기간이 길수록 소속감이 강함

• 비자유형에 따른 차이는 결혼이민자의 소속감이 가장
강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약함

• 출신국에 따른 차이는 대만 출신(화교)이 소속감이 가장
강하고 미주/유럽/오세아니아 출신(유학생)이 가장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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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구성원소속감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강하게
느낀다

매우 강하게
느낀다

[5점 평균]

전체 418 1.4 31.1 47.1 18.2 2.2 2.89

성별

남성 158 2.5 29.7 47.5 17.1 3.2 2.89

여성 260 0.8 31.9 46.9 18.8 1.5 2.88

연령

20-30대 277 1.8 34.7 48.4 14.1 1.1 2.78

40-50대 127 0.8 23.6 44.9 26.8 3.9 3.09

60대 이상 14 0.0 28.6 42.9 21.4 7.1 3.07

서대문구
거주기간

3년 미만 205 2.4 39.0 49.3 7.8 1.5 2.67

3년~5년 미만 102 0.0 34.3 51.0 14.7 0.0 2.80

5년~10년 미만 62 0.0 19.4 48.4 32.3 0.0 3.13

10년 이상 49 2.0 6.1 28.6 51.0 12.2 3.65

비자유형

외국인근로자 52 0.0 40.4 55.8 3.8 0.0 2.63

결혼이민자 54 0.0 13.0 46.3 37.0 3.7 3.31

유학생 121 3.3 42.1 42.1 9.9 2.5 2.66

외국국적동포 51 0.0 31.4 56.9 11.8 0.0 2.80

기타 140 1.4 25.0 45.0 25.7 2.9 3.04

출신국

중국 157 0.6 35.7 42.0 20.4 1.3 2.86

대만 42 2.4 11.9 42.9 28.6 14.3 3.40

미주/유럽/
오세아니아 88 3.4 40.9 46.6 9.1 0.0 2.61

기타 131 0.8 25.2 55.0 18.3 0.8 2.93

한국사회구성원소속감

• 한국사회 구성원 소속감 정도는 5점 척도에서
2.89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

• 비율로 살펴보면 느끼지 않는다 32.5%, 그저 그렇다 47.1%,
느낀다 20.3%로 소속감을 갖지 않는 비율이 갖는
비율보다 높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속감이 강함

• 서대문구 거주기간이 길수록 소속감이 강함
• 비자유형에 따른 차이는 결혼이민자의 소속감이 가장

강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약함
• 출신국에 따른 차이는 대만 출신(화교)이 가장 강하고,

미주/유럽/오세아니아 출신(유학생)이 가장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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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 독립변수 = 연령, 한국 거주기간, 월평균 개
인 소득, 비자유형(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
자, 유학생), 차별폭력경험, 사회생활의 어
려움

• 미포함 독립변수 = 성별(ns), 출신국(sig.), 혼
인상태(sig.), 교육수준(ns), 인지 사회계층
(ns), 정치성향(ns)

사회생활의어려움종류

1. 최근 1년 동안 체류 자격으로 인하여 한국 생활에 어려움 여부
2. 최근 1년 동안 한국어 능력과 한국에 관한 지식으로 인한 한국

생활의 어려움 여부
3. 지난 1년 동안 서대문구에 살면서 차별, 폭력, 또는 안전 문제로

인한 어려움 여부
4. 지난 1년 동안 한국인 주민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여부
5. 지난 1년 동안 모국인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여부
6.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의 경

제적 형편 변화 여부
7. 지난 1년 동안 주거 문제로 생활하는데 어려움 여부
8. 지난 1년 동안 건강 문제로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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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감과의상관관계

연령

한국거

주기간

월평균

개인소득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화교

차별

폭력

경험

사회

생활

어려움

.169** .220** .068 -.124* .217** -.154** .247** -.128** .079

회귀분석결과

표준화 회귀계수

연령 -.051

한국거주기간 .162**

월평균 개인소득 .039

외국인근로자 -.056

결혼이민자 .164**

유학생 -.072

차별폭력경험 -.112**

사회생활 어려움 .041

수정 R2 8.2%

N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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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 소속감에 가장 강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이민자 신분이고, 그 다음으로 한국거주기간,
차별폭력경험의 순서임

• 연령, 월평균 개인소득, 외국인근로자 신분, 유학생 신분은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영향력이 강하지 않음

•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결혼이민자은 소속감이 강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은 소속감이 약함

• 사회생활의 어려움은 소속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목할 점은 차별폭력경험이 소속감에 강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 외국인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정도가 클수록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한국사회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이 감소함

차별, 폭력경험

• 차별 경험 정도는 응답자의 28%가 최소 1회
이상 차별 경험을 당했다고 보고

• 1회 13.4%, 2‐3회 13.2%, 4회 이상 2.4%

• 고용 분야의 차별이 가장 빈번하고, 성희롱
차별은 가장 적음

• 폭력 경험 정도는 응답자의 25.4%가 최소 1회
이상의 폭력 경험 : 정서적 폭력(17.9%)이 가장
빈번하고, 그 다음으로 언어적 폭력(15.8%),
신체적 폭력(2.4%), 성적 폭력(2.9%), 경제적
폭력(1.7%)의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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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폭력경험과
소속감의관계

• 차별/폭력 경험, 소속감은 인정의 문제로
귀결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당한
것은 선주민이 자신을 한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

• 인정이 거부되는 상황에서 거주국 사회에
소속감을 갖기 어려움

정책제언

• 진정한 이민자 통합은 물질적이고 구조적인
체계통합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같은
가치통합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

• 다수자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폭력과
배제는 인식개선 노력으로만 개선할 수 없음

• 개인의 행동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구속력을 가진 법과 제도가 병행해야 함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의 경험적
근거를 본 연구에서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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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한국 이주여성
가정 폭력 대응 시스템의 개선 방안
: 해외가정폭력대응사례를중심으로

2020-11-26

한국이민학회

류다현

1. 들어가며

2.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국 이주여성

3.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의 가정폭력 대응 해외 사례

4.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이주여성 가정폭력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

5. 나가며: 재난상황과 교차적 불평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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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들어가며

3 / 14

<표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한국)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서울특별시

<표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Bao Thu et al., 2020)

단계별 기본 방침

1단계 바이러스가 심하게
창궐하는 특정 지역
출국 경계

2단계 전 지역 출국 경계

3단계 쇼핑, 의료 등 특수 목
적을 제외한 재택 권고
(특정 지역 중심)

4단계 재택 권고(전 지역)

“우리는 당분간 코로나19와 함께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Jens Zinn, 2020;
Ulrich Beck의 위험사회 재개념화)

01. 들어가며

4 / 14

Ziauddin Sardar

돼지 독감

세계화
기업형 농장운영

다국적 기업
소비 형태

세계 여행

“돼지독감(위험) 자체가 전부가 아님, 위험은 항상 단순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지만, 언제나 다차원적인 사유가 필요함(Sarda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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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들어가며

5 / 14

코로나 19

젠더와 이주 차원의 사유

집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시로,
가해-피해자 분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정폭력의 위험 증가

(UN Women, 2020).

“#COVID19 is a public health emergency – that is fast becoming a
human rights crisis(UN Secretary General)”

01. 들어가며

6 / 14

코로나 19

이주여성상담소, 쉼터 등의 시설 폐쇄(2020. 8-9월 코로나 2단계~)

“#COVID19 is a public health emergency – that is fast becoming a
human rights crisis(UN Secretary General)”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대응 방침 – 실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집중.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을 성별, 인종, 계급에 따라 교차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해외 사례(UN, EU …)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의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젠더와 이주 차원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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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국 이주여성

7 / 14

<표 3> 이주여성의 유형화(송형주,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 일반노동 이주여성

가사노동 이주여성 성노동 이주여성

활동 공간

사적영역(가정) 공적영역(시장·사회)

제도화
정도

높음

낮음

- 이주여성의 다차원적 성격에도 불구
하고 일원화.
- 이주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보편적 시민권의 확대 X, 행정적 복지
시스템 위주로 전개
(김정선, 2011)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복지시스템 개편으로
이주자들에게 보장되었던
‘행정적 복지‘ 시스템이 사라지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가시화 X

사회적 거리두기

03.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해외 가정폭력 대응 사례

8 / 14

출처: UN Wome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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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해외 가정폭력 대응 사례

9 / 14

스페인·프랑스

1.1 페이지 제목

03.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해외 가정폭력 대응 사례

10 / 14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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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의 이주여성과 초국가주의적 접근)

11 / 14

결혼이민자
&가족

한국 사회 이주여성 가시화

이주민

정부

복지대상화 · 관리의 통치담론

빠르게 동화시켜야 한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
관용구로써의 “다문화”

이주여성의 다층성 무시,
주변부 계급으로 고착화

(김현미, 2014)

초국가주의적 접근
(Basch, Shiller and Blanc,

1994; 박배균, 2009)

- 초국가적 연결망
- 다중적, 유연한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성
- 모국과의 지속적 연결성

Hybridity,
Fluidity

04.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이주여성 가정폭력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시사점 및 제언

12 / 14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EU)
▶ COVID19 & Violence

•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주 · 젠더 차
원 포함한 코로나 대응 체계의 적극적 변혁
필요성 (몰성적 성격 -> 전환)

• [구체적 지침, 안전망 구축 방안 제시]
• 마트/ 약국 등 도시와 농촌을 넘나들며 일

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한 가
정폭력 신고 플랫폼의 확장

• 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활용한 온라인 신
고 플랫폼의 확장 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 및 활용이 부족한
공적, 사적 시설(주민센터, 호텔 등)을 활
용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 전용 쉼터 및
숙소 전환

• 온라인 기반 민간 시설 및 기관 간의 초국
가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본국 간의 네트
워크 안전망 보장
(IPV, 본국과의 네트워크를 단절시키려 하는 경우 빈번.
본국과의 네트워크를 인지하는 경우 IPV의 감소)(ex.일
본-필리핀 연계쉼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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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나가며. 재난상황과 교차적 불평등

13 / 14

“이 전염병은 무엇을 드러내는가?(Matthewman and Huppatz, 2020)”

재난이 갖는 사회적 측면에 대한 인지,

이 경험(COVID19)은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써 다양한 삶에 대한 인지와 존중 필요

“If you see inequality as a ‘them’ problem,
or ‘unfortunate other’ problem,

that is a problem.”
(Kimberle Crenshaw, African American Feminis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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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0)

1. (0.524)

2. (0.518)

3. UN (0.579)

4. (0.513)

5. (0.607)

6. (0.465)

7. (0.669)

8. (0.736)

9. (0.646)

10. (0.456)

11. (0.739)

12. (0.699)

13. UN (0.616)

14. (0.543)

1: 1, 3, 6, 14 .

2: (item-total correlation) .

< 2> 

(N=293) 21.98 2.43

(N=295)

152 51.5%

( ) 143 48.5%

(N=292)

75 25.7%

( ) 152 52.1%

65 22.3%

(N=289)

66 22.8%

( ) 148 51.2%

75 26.0%

(N=293)

31 10.6%

18 6.1%

38 13.0%

( ) 206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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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15 + 10 + 10 =

35 ( )
0.904

1. (0.409)

0.756
2. (0.697)

3.

(0.677)

1. (0.578)

0.793

2.

(0.640)

3. (0.571)

4. (0.629)

< 4> 

1

-.593*** 1

.407*** -.347*** 1

.653*** -.536*** .388*** 1

: * p<.05, ** p<.01, *** p<.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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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R2=0.180) 2(R2=0.416) 3(R2=0.474) 4(R2=0.575)

B Beta p B Beta p B Beta p B Beta p

(Constant) 31.90 0.00 59.36 0.00 51.29 0.00 33.76 0.00

1.49 0.11 0.10 1.91 0.14 0.02 2.11 0.15 0.01 1.15 0.08 0.09

0.19 0.07 0.27 0.07 0.03 0.63 0.00 0.00 1.00 0.07 0.02 0.60

-0.27 -0.01 0.84 0.23 0.01 0.84 -0.16 -0.01 0.88 -0.99 -0.05 0.29

-0.35 -0.01 0.83 -0.77 -0.03 0.57 -0.48 -0.02 0.71 -0.01 0.00 0.99

-2.19 -0.10 0.07 -1.54 -0.07 0.13 -2.04 -0.10 0.04 -2.28 -0.11 0.01

10 1.61 0.12 0.04 1.31 0.09 0.05 1.01 0.07 0.12 0.78 0.06 0.18

3.81 0.23 0.00 1.90 0.11 0.04 1.87 0.11 0.03 1.76 0.11 0.02

-3.10 -0.20 0.00 -2.45 -0.15 0.00 -1.99 -0.13 0.01 -1.82 -0.11 0.01

1.90 0.12 0.05 0.69 0.04 0.40 0.68 0.04 0.39 -0.14 -0.01 0.85

0.05 0.00 0.96 -0.04 0.00 0.96 0.18 0.01 0.83 -0.35 -0.02 0.65

-5.84 -0.18 0.00 -3.57 -0.11 0.03 -2.93 -0.09 0.05 -2.36 -0.07 0.10

-0.16 -0.53 0.00 -0.14 -0.45 0.00 -0.08 -0.27 0.00

0.80 0.26 0.00 0.52 0.17 0.00

0.94 0.40 0.00

< 6> 

t(p)

37.34 6.72
-0.452

(0.650)
37.71 7.68

152.96 20.14
3.114

(0.002)
144.54 25.80

7.27 2.08
-2.342

(0.020)
7.92 2.58

11.36 2.69
0.512

(0.609)
11.18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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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N t(p)

?

235 37.84 7.40 1.814

(0.073)54 36.20 5.62

20 38.45 6.03 0.383

(0.702)215 37.79 7.52

13 31.15 7.94 -2.375

(0.018)222 38.12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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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측면에서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분석

- 외국인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한 사법 접근성 보장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이도은 전문연구원

(고려대 국제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목차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인권과제) 수립

시 필요한 기준은?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2. 1~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소개

 3. 사법접근성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

 4. 국내 유관기관의 지침

 5. 외국인근로자 관련 계획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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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의미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범정부 국가계획, 정책 지침서, 기본 설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외 취업 가능한 모든 외국인 포함

 사법 접근성: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법기관의 구제 수단에 접근하는 것

 국제인권법(규범): 국제협약, UN 결의안, 국제 가이드라인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2019년 기준)

출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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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근로자 현황
- 체류자격별 구성 현황 (2019년 기준)

69.1

81.1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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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체 외국인남자 외국인여자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출처: 통계청법무부, 2019년이민자체류실태및
고용조사결과

출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 주요 고용지표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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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근로자 현황
- 외국인 근로자 애로사항

 이주민정책 중개선되어야 하는분야

- 국내체류기간 최소 3개월이상인이주민대상설문조사 (510명, 총 13개국, 남성 65.5%)

정책분야 비율 (%)

한국어교육 63.9

노동조건향상(노동자권리구제) 48.0

취업교육또는일자리 소개 46.1

안정적인 체류보장 35.9

의료비부담을낮추기위한정책 34.1

귀국후재정착지원정책 28.2

통합정보·서비스시스템 27.5

평등한가족문화 보장 정책 22.9

이주아동보육및교육지원 21.8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이주인권 가이드라인

2. 1~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소개
(외국인근로자 인권 관련 계획)

 외국인정책기본계획 1차(2008~2012)

▪ 인권침해피해외국인에대한체류지원

- 성매매 강요, 상습 폭행 및 학대, 심각한범죄 등으로 인권침해를당한 외국인에게 체류허용

- 성폭력 피해외국인여성근로자에게 즉시사업장변경허용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통한인권침해 신고접수

- 신고접수후유관기관 이첩또는체류실태조사와 연계

- 17개외국어상담서비스제공

▪ 정부 내 민관 합동인권침해 구제기구 운영

- 현행 ‘외국인인권보호 및권익증진협의회’의기능활성화(현행법무부및전국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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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소개
(외국인근로자 인권 관련 계획)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차(2013~2017)

▪ 사업장감독및외국인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대한근로감독을 통해외국인근로자근로조건
보호

▪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언어를기반으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10개국어로 번역된 외국인근로자용안전보건자료(안전보건메뉴얼, PPT, 포스터 등)개발 및 보급

▪ 외국인인력지원·상담센터의외국인근로자에 대한효과적인 상담을위해상담언어지원
확대(10개국 -> 15개국)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에설치)을통해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갈등해소, 취업활동지원방안등지속적으로 제도개선

▪ 입국 전출입국 제도 및 법령등에관한 정보제공및 송출과정의 투명성보장

2. 1~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소개
(외국인근로자 인권 관련 계획)

 외국인정책기본계획 3차(2018~2022)

▪ 입국 전·후 정보제공 강화(고용노동부)

- 입국 전 기초소양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교육과 입국 후 산업안전 및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농·축산·어업 사업장에 대한 방문 모니터링 강화

▪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은폐 방지(고용노동부)

- 고용허가제 관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산재 은폐 방지를 위해 외국인 인력배정 점수제 관련 규정의 가점·감점
항목 조정 추진

▪ 외국인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고용노동부)

- 외국인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지원, 외국인근로자용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및 보급,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시

▪ 민관 협력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체계 구축(법무부)

- 인권·노동단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인권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허가 시
반영, 고용주에 의해 인권침해 등을 당한 피해 외국인의 사업장 변경 등 허용

▪ 성범죄 전력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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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소개
(외국인근로자 인권 관련 계획)

 외국인정책기본계획 1~3차특징분석

▪ 일시적인 법률 정보 제공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입국전한국어 38시간, 한국문화 4시간, 근로기준법및산업안전보건등
3시간(총 45시간)의교육을송출국가현지취업교육기관에서시행

- 입국후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교육, 기초기능 등한국생활적응에필요한사항에대해 2박
3일(16시간) 집합교육을받음

▪ 제도 개선에만 집중(실질적인 인권침해 구제수단 부족)

- 지방사무소 별외국인권익옴브즈만 지정및운영(사회통합위원, NGO, 인권변호사등민간옴브즈만
위촉)

- 분야별 외국인모니터링단을 구성해차별적제도와관행을점검

▪ 소극적 대응(인권침해예방 기능부족)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다국어서비스를활용하여이주여성성폭력 피해자와성폭력피해구제
관련기관과의 연계강화

2. 1~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비교
(외국인근로자 인권 관련 계획)

 사법접근성의 정의(United Nations and Rule of Law)

▪ “Access to justice is a basic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n the absence of access to justice, people are 

unable to have their voice heard, exercise their rights, challenge discrimination or hold decision-makers 

accountable. The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Meeting on the Rule of Law emphasizes the right of equal 

access to justice for all, including members of vulnerable groups, and reaffirmed the commitment of 

Member States to taking all necessary steps to provide fair, transparent, effective, non-discriminatory and 

accountable services that promote access to justice for all .”

▪ “In strengthening access to justice, the UN system works with national partners to develop national 

strategic plans and programmes for justice reform and service delivery. UN entities support Member 

States in strengthening justice in areas includ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empowering the poor and 

marginalized to seek response and remedies for injustice; improving legal protection, legal awareness, 

and legal aid; civil society and parliamentary over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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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접근성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
- 조약 기반 인권체제

시민적 및정치적 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년채택, 1990년한국 비준

 Article 2

▪ 1.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respect and to ensure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 3.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b) To ensure that any person claiming such a remedy shall have his right thereto determined by 
competent judicial,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authorities, or by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provided for by the legal system of the State, and to develop the possibilities of judicial remedy;

3. 사법접근성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
- 조약 기반 인권체제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 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년채택, 1978년한국비준

 Article 5

▪ In compliance with the fundamental obligations laid down in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hibit and to eliminate racial discrimination in all its forms and to guarantee 

the right of everyone,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colour,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to equality 

before the law, notably in the enjoyment of the following rights:

(a) The right to equal treatment before the tribunals and all other organs administer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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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접근성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
- 조약 기반 인권체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18,19차국가보고서에대한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26 November–14 December 2018))

 Migrant workers

▪ 13.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firmly combat discrimination between national and 

foreign workers, including by strengthening its labour inspections in industries employing migrant 

workers, without prejudice to their immigration status. It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uarantee access to adequate remedies for migrant workers in cases where their rights are violated 

and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are held accountable and sanctioned with appropriate penalties…” 

3. 사법접근성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
- 조약 기반 인권체제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들의 보호를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년 12월채택, 한국미가입

 Article 18

▪ 1.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have the right to equality with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before the courts and tribunals. In the determination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them or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in a suit of law, they shall be entitled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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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접근성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
- UN헌장 기반 인권체제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N 총회결의안)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 130.72 Ensure that foreign women who becom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sexual abuse,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other forms of violence are guaranteed access to justice 

 Acceptance of international norms

▪ 132.125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to guarantee their protection against all human rights violations 

3. 사법접근성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
- UN헌장 기반 인권체제

이주민 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보고서
[Access to justice for migrant persons]

 Legal assistance and representation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an interpreter

▪ The right to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the exercise of other rights, including access to justice.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vide information and raise awareness among migrants regarding their 
right to access to justice through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explanatory materials on the rules 
that protect migrants

 The right to consular assistance 

 Competent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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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접근성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
- UN헌장 기반 인권체제

이주민 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보고서
[Human mobility goals]

 Goal 5. Provide effective access to justice for all migrants

 Targets

▪ 5.2 Empower migrants to seek and obtain a remedy through the justice system, and strengthen their
ability to seek and exercise influence upon law-making and law-implementing processes and institutions

▪ 5.3 End discrimination and inequalities for all migrants in the legislation, policies and practices that
regulate access to justice

▪ 5.5 Ensure equal access for all migrants to reliable legal information, effective legal aid, competent
and affordable legal representation and competent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

3. 사법접근성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
- UN헌장 기반 인권체제

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보고서
[Human mobility goals]

 Indicators

▪ (a) Increased number of complaints filed by migrants of human and labour rights violations,
discrimination or abuse with any judicial or quasi-judicial institutions 

▪ (b) Increased proportion of cases in which migrants were effectively provided with competent legal
representation, adequate legal aid and proper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 (c) Increased number of court fee waivers for all those who cannot afford them, including migrants

▪ (d) Increased number of prosecutions for human trafficking, labour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targeting migrants 

▪ (e) Increased number of cases in which migrants are offered special visa protection or other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of trafficking and forced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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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접근성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
- 기타 국제규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pic 16.3

▪ Promote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ensure equal access to justice for all

3. 사법접근성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
- 기타 국제규범

Global Compact of Migration(GCM, 이주글로벌콤팩트)

 2018년 12월한국을포함한 164개유엔회원국의지지와함께채택됨

 유엔이주 네트워크형성, 각국 정부에 국내 정책과 현실을 반영한 이행계획을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

 Objective 3

▪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at all stages of migration

(d) Provide newly arrived migrants with targeted, gender-responsive, child sensitive, accessible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legal guidance on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including on 

compliance with national and local laws, obtaining of work and resident permits, status 

adjustments, registration with authorities, access to justice to file complaints about rights 

violations, as well as access to bas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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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접근성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
- 사법접근성 정의

내용

• 법률 지원및 법률대
리

• 정보전달및통역

• 영사 지원

• 관계 당국의지원

방식

• 신뢰할만한법률정보
제공

• 역량강화

• 차별적요소제거

평가 지표

• 이주민이 접수한민원
신청

• 법률 지원및 통벅연
서비스지원

• 법원 수수료면제

• 인신매매, 노동 착취, 
강제노동에 대한기소

• 인신매매, 강제노동
피해자 보호를위한
특별 사증발급

4. 국내 유관기관의 지침
- 제3차 인권기본계획(법무부인권정책과)

▪ 고용허가제대상이주노동자의근로조건개선노력

- 근로계약갱신거절, 휴･폐업, 고용허가의취소등으로근로관계를지속하기곤란한경우법령에
따라사업장변경허용등사업장이동제한개선

- 외국인근로자근로조건보호, 산업재해예방, 주거환경개선등을위한지속적제도개선및
근로감독강화

▪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예술흥행이주노동자의인권보장

▪ 외국인근로자를위한언어및상담지원 지속추진

-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등고용허가제 적용소수업종에대한사업장지도･점검및사업주
노무관리교육

- 연근해어선등에승선하여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근로실태조사를통해위법사항 점검및
제도개선사항발굴

▪ 이주노동자에대한출국만기보험금 지급

- 보험금미신청 출국자에대한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203



4. 국내 유관기관의 지침
- 제 2차 이주민인권 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

▪ 2. 권리구제 절차에이주민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 성희롱성폭력그밖의성에기반을둔폭력에
대한예방및권리구제: 성희롱 ·성폭력예방
대응및권리구제에대한정보와교육강화

▪ 4. 이주민에게 공정하고우호적인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 입국전후권리교육강화: 입국전
취업교육기관 역량강화를통한교육실효성
제고, 입국전후교육에서 노동인권 교육확대

5. 외국인근로자 관련 계획 개선방향

 외국인정책기본계획 3차(2018~2022)

▪ 입국전·후정보제공강화(고용노동부)

- 입국 전 기초소양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교육과 입국 후 산업안전 및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농·축산·어업 사업장에 대한 방문 모니터링 강화

▪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은폐 방지(고용노동부)

- 고용허가제 관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산재 은폐 방지를 위해 외국인 인력배정 점수제 관련 규정의 가점·감점
항목 조정 추진

▪ 외국인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고용노동부)

- 외국인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지원, 외국인근로자용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및 보급,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시

▪ 민관협력외국인근로자인권보호체계구축(법무부)

- 인권·노동단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인권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허가 시
반영, 고용주에 의해 인권침해 등을 당한 피해 외국인의 사업장 변경 등 허용

▪ 성범죄전력고용주의외국인고용제한 (법무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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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근로자 관련 계획 개선방향

- 법률정보 대상확대및상시적 제공 [신뢰할만한법률정보 제공]

▪ 입국 전·후정보제공강화

- 입국전기초소양 및인권보호를위한정보제공교육과입국후산업안전및관련법령교육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이 열악한농·축산·어업 사업장에대한 방문모니터링강화

▪ 법령 정보 제공 대상 확대

- 외국인 근로자범위를고용허가제(E-9)외다른취업관련체류자격으로확대필요

▪ 사업장내외국인근로자권리안내서항상게시

- 성추행,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발생가능한상황별관련법률정리(주요송출국언어로번역), 
법률상담및지원기관안내

- 사업주에게 주요 준수내용에관한 포스터 게시요구

5. 외국인근로자 관련 계획 개선방향

▪ 전남 외국인주민 생활가이드북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
국어 81쪽분량의소책자 (총 6천 500부
발간)

- 한국문화, 실생활정보, 외국인등록과
체류관련사항, 고용허가제, 고충상담
연락처, 근로에관한정보및상황별
일상회화수록

- 전남 각 시군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노동사무소등에배포

-법률정보대상확대및상시적제공 [신뢰할 만한법률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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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근로자 관련 계획 개선방향

- 온라인 진정서 접수 [역량강화]

▪ 민관협력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체계구축

- 인권·노동단체등과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담을실시하고그결과를체류기간연장등
각종허가시반영, 고용주에 의해인권침해 등을당한피해외국인의 사업장변경등허용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웹사이트의 임금체불진정서를다양한언어로번역

- 근무일에도 당사자가직접온라인에서임금체불 진정서를제출할수있도록주요송출국언어로
번역필요

5. 외국인근로자 관련 계획 개선방향
<고용노동부민원마당웹사이트의 임금체불진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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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근로자 관련 계획 개선방향

-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법률교육 [차별적요소제거]

▪ 성범죄 전력고용주의외국인고용 제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성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등을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 성희롱방지교육의무화

- 신규외국인력 배정시사업장규모와상관없이사업주및전직원대상성희롱방지교육시행

- 이주민에 맞춤형으로 내용보완(피해발생시사업자변경가능, 주요언어로번역)

-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자유롭게열람할 수있는장소에항상 게시

5. 외국인근로자 관련 계획 개선방향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률 교육 [차별적 요소 제거]

▪ 남녀고용평등법제13조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예방하고 근로자가안전한 근로환경에서일할 수있는 여건을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예방을 위한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사업주 및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한다. <신설 2014. 1. 14.>

③사업주는 성희롱예방 교육의내용을 근로자가자유롭게 열람할수 있는장소에 항상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근로자에게
널리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기준에따라 직장내 성희롱예방 및금지를 위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3조

④제2항 및 제3항에도불구하고 다음각 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업의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내용을
근로자가알 수있도록 교육자료또는 홍보물을게시하거나 배포하는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및 근로자모두가 남성또는 여성중 어느한 성(性)으로 구성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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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근로자 관련 계획 개선방향

- 기타개선사항

▪ 각주제별근거가될수있는국제기준제시(국내유관기관지침참고)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이주인권가이드라인 출처: 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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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제수단으로서의
복수국적제도
:한국의병역, 원정출산, 
그리고복수국적제도

이내연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객원연구원

2020년이민학회연례학술대회발표

2020. 11. 26. 

발표목차

01. 병역과복수국적

연구문제

한국의계급불평등, 징병제, 

그리고복수국적

2010년국적법개정

02. 선택적복수국적
제도의도입목표
복수국적자의국적이탈및
병역기피방지

원정출산줄이기

국회회의록

03. 국민으로편입된
재미동포
국적법개정으로잠재적
국민도한국국민대우

재미동포커뮤니티의반발, 

지속적국적이탈, 헌법소원

04. 국민을통제하는
복수국적제도
국민의가족형성, 국적, 

병역에대한선택에영향을
미침

가부장제, 가족이데올로기

05. 결론

국가의교육적권한
(pedagogical power)

병역과복수국적

2 이내연 2020 이민학회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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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과복수국적

• “War makes states and states 

make war” (Charles Tilly)

• 영토와문화적·인구적경계의
불일치

• 2차세계대전후대다수국가에서
징병제폐지

• 21세기들어, 복수국적인정하는
국가의급증 (Figure 1 참조)

2020 이민학회발표이내연3

징병제와 복수국적제도

• 191개국중 60개국이현재징병제유지중
(크림자치공화국포함)

출처: DeSilver, Drew (2019) PEW Research Center

• 2020년 11월현재, 60개국중 48개국이
해외거주국민의복수국적을인정/허용

• 60개국중한국을포함한 12개국은
외국국적취득시원래국적을잃음

출처: MACIMIDE Global Expatriate Dual Citizenship Dataset v4.00 (Vink, De Groot, and Luk 2015)

2020 이민학회발표이내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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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 상충되는징병제와복수국적제도를동시에유지하는소수의국가
(예: 한국, 이스라엘등 48개국)

• 엄격한국민의무복무제도를유지하면서국민들이다른나라에
충성을맹세할수있도록하는것은어떤의미인가?

• 저출산위기, 인구유입과유출, 연령구조등
한나라의인구학적특징이징병제와복수국적정책, 그리고실제
적용에미치는영향은무엇인가?

• (추후과제) 징병제와복수국적제를유지하는다른국가와의비교

2020 이민학회발표이내연5

한국의인구학적상황

• 720만명해외거주한인디아스포라

- 미국 255만, 중국 245만, 해외입양인 16만명 (보건복지부 2019)

• 이주노동자와결혼이주자증가

- 2019년현재외국인주민이전체인구 5%

• 1.0 이하의낮은출산율

• 인구고령화로생산활동인구감소전망

• 고숙련노동부족및지속된두뇌유출

2020 이민학회발표이내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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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개정
1997년국적법개정

양계혈통주의

복수국적공식인정
(선천적복수국적자는만 22세까지국적선택)

2005년국적법개정

병역기피막기위해개정

만 18세가넘은남성복수국적자는병역의무
마친후 2년내에국적선택

만 18세이전국적이탈가능

2010년국적법개정

선택적복수국적제도 (고숙련노동자,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선천적복수국적자, 65세이상
영주귀국자)

“잠재적시민”은한국국민으로만대우

국적이탈은재외공관에서만가능

2022년국적법개정?
2022년 9월 30일까지
국적법개정필요

(2020년헌법불합치판결)

7 이내연 2020 이민학회발표

국적 통계 (법무부 1991-2018)

8 이내연 2020 이민학회발표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Loss and renunication of nationality Naturalization and reinstatement of nationality

국적이탈·포기 (빨강색) > 국적회복· 귀화 (파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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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수국적 제도 (2010년국적법 개정)

2020 이민학회발표이내연9

한국계 비한국계
고숙련 (High-skilled) 고숙련 (High-skilled)

선천적· 비자발적복수국적자
(한국계미국인등결혼· 출생· 

입양으로복수국적취득한자) 

영주귀국자 (65세이상)

해외입양인

결혼이주자 결혼이주자

선택적 복수국적 제도 (2010년국적법 개정)

• 한국의국적법은혈통주의에기반

• 복수국적을 일부집단에는전면적으로허용

- 외국국적행사하지않겠다는서약서

• 한국국적을가진 (잠재적) 시민도한국국민으로만대우

- 한국계미국인등한국대사관에서비자발급안됨. 

• 한국국적이탈은재외공관에서만가능

• 원정출산자는복수국적불가

2020 이민학회발표이내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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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으로 본 2010년 국적법 개정

• 한국사회에서계급불평등과복수국적

- 과거복수국적자의대다수가중상류층출신

• 복수국적자와병역기피문제에집중

- 2005년국적법개정 (“홍준표” 법) 으로이미남성

복수국적자의경우국적선택은병역의무완수후에만가능함. 

• 원정출산자단속의지

• 형평성의문제에집중

- 국적선택을안해자동박탈된선천적복수국적자의국적회복의한시적허용문제
2020 이민학회발표이내연11

국민으로 편입된 재미동포

재미동포사회의강력한저항

▪ 잠재적시민이 “국민”으로편입되면서병역의무부과

(잠재적징집대상)

▪ 한국국적및국적법에대한정보가없는상태에서만
18세가넘으면병역의무마친후에만이탈가능

▪ 병역의무는만 36세까지유지

▪ 직업선택의자유를제한 (미국내공직진출등에제한)

▪ 지속된국적이탈

헌법소원청구및판결

▪ 병역기피를방지하는차원에서만 18세를넘은
복수국적자의국적이탈을제한하는국적법

▪ 몇차례의헌법소원청구

▪ 2020년 10월 8일, 헌법불합치판결

▪ 2022년 9월 30일까지개선입법이이뤄져야함.

12 이내연 2020 이민학회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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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통제하는 복수국적 제도

남성복수국적자

▪ 병역의무를마치도록유도

▪ 만 18세기넘은복수국적자의
경우국적이탈은병역의무
완료후에만가능함

▪ (단, 18세이전에국적이탈한
경우는상관없음)

▪ 모국수학제도

▪ 재외국민 2세제도

중상류층

▪ 원정출산을하지않도록유도

▪ 원정출산자는복수국적
허용하지않음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가한국인과결혼
을유지하도록유도

▪ 혼인상태를유지하는
결혼이민자만복수국적허용

13 이내연 2020 이민학회발표

국가의 가족·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병역 및국적정책 (국외 거주자 병역 연기)

2020 이민학회발표이내연14

복수국적자 해외영주권자등

부또는
모와

국외거주
중

지속적으로국외거주
(단, 부또는모가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이있을경우)

부모와국외거주중
(단, 부또는모가외국영주권자)

24세이전에부모와지속적으로국외거주 외국국적자인부모와국외거주

지속적으로 5년이상국외거주중 (단, 부
또는모가공무원이나해외주재원인경우

제외)

홀로
국외거주

지속적으로국외에 10년이상거주 1. 지속적으로 3년이상거주한
외국영주권자

2.  (외교부에) 국외이주신고후지속적으로
3년이상거주한자 (준비기간포함)

3. 24세이전에국외이주신고후지속적으로
24세까지거주한자 (1번, 2번이아닐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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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폭넓은인력관리수단으로서의복수국적제도
단순히이민자또는디아스포라를관리하는정책이
아니라, 이입·이출인구, 국내거주 · 해외거주시민을관리

국민통제수단으로서의복수국적및징병제도
(잠재적) 시민의가족형성과국적및병역선택에
영향을미침

국가의교육적권한 (pedagogical power)를발휘

국가의가족및가부장제이데올로기반영
병역면제와복수국적인정을받기위해서는
가부장제가족형태를유지하는것이유리

15 이내연 2020 이민학회발표

생각해볼과제

영외시민권 (extraterritorial citizenship)
해외거주· 국내거주시민의구분이무의미해짐

복수국적인구의다변화
다문화가정자녀및이주배경청소년등다양한
복수국적자의증가

복수국적자내사회경제적지위차이

2022년국적법개정
해외거주선천적복수국적자를위한법개정필요
(2022년 9월 30일까지)

국내출생외국국적자녀도국적부여? 

16 이내연 2020 이민학회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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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내연 (naey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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